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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t : Last May , the governm ent decided to go ahead with the

controver sial reclamation project in Saemangeum , North Jeolla Province.
The national attitude toward public water s(including tidal flat ) reclamation
has changed dram atically over the past ten year s . Even though Ministry

of Maritim e Affair s and F isheries (MOMAF ) has struggled to keep pace
as the public image of tidal flat has evolved from worthless sw amps to
priceless wetlands, approximately 810㎢ tidal flat disappeared during the

sam e period. T hat loss w as alarming becau se of the enormou s ecological
significance of w etlands . T hey provide wildlife habitat , store flood water ,
control erosion , purify w ater , and recharge groundw ater . Biologically ,

they comprise som e of the richest and most diver se ecosy stem s on earth .
Last October , a Presidential Committee decided to tran sfer r eclam 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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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ce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 ent . T 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 s of current authority transferring sy stem from central
gov ernm ent to local gov ernm ent . T he author argues that it should av oid
simultaneou s authority tr an sferr ing to the local governm ent . T his paper
suggest that the Governor of any local governm ent desiring to administer
it s own public w ater s reclamation program within it s jurisdiction may
submit to the Minister a full description of reclamation plan . After taking
into account any comm ent s submitted by the Minister s of r elevant
ministr ies , the Minister of MOMAF shall determine whether such local
gov ernm ent has the authority with respect to the is suance of licences
pur suant to such program . S ection III discu sses the U.S . statutory and
regulatory fram ew ork protecting w etlands . E specially , section 404 of the
CWA authorizes the Corps ' r egulation of w etlands filling through a
permit sy stem . T he EPA may veto any of the Corps ' section 404 permit
decisions . T his section ex amines the three important is sues related to the
scope of the EPA ' s veto: (1) the criter ia upon which the EPA may rely
when conducting a veto proceeding , (2) the param eter s of a practicable
alternative to wetland development , and (3) whether mitigation measures ,
including the creation of artificial w etlands, can compensate for the
destruction of a natural sw amp. T his paper concludes in section IV that
Korea should adopt many procedural aspect s of CWA clauses such as
notice, public hearing , copies of application s for permit s to be tran smitted
to Minister . Finally , it addresses a few issues that m ay require special
con sid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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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통령소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 중 지

정항만1)이 아닌 지역의 공유수면2) 매립면허, 실시계획 인가, 매립준공

인가, 매립목적 변경인가, 매립면허 취소 등 관련사무를 국가에서 시도

로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했다.3)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확정된 공유수

면 매립면허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23일 국무회의 의

결을 마치고 법령개정 등 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2003년까지 마무리

하기로 되어 있다.

공유수면의 매립 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간척을 포함한다.4) 간척

의 사전적 정의는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육지나 경지를 만드는 것이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눈에

는 갯벌이 비록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쓸모 없는 늪지대로서 매립 등을

통한 개발로서만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여겨왔다. 갯지렁이와 조

개가 살고있는 곳으로서 지역발전과 선박의 운항에 방해가 되는 지역으

로 인식되어 왔다. 갯벌에 대한 준설과 매립은 개발의 상징으로 여겨져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 행해졌다. 갯벌을 포함한 공유수면에 대한 국

민의 의식전환은 1996년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을 가치가 없는(w orthless ) 늪지에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priceless ) 생태계의 보고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화지구, 새만금지구 등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으로 최근 10년

1) 항만법 제2조제2호, 지정항만 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에서 공유수면 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하천·호
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3) 실무분과위원회 심의·조정 5회, 실무조정위원회 심의·조정(2001. 9.7)을 거쳐,
2001. 9. 18 지방이양주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
양족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 참조

4) 동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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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갯벌 상실면적이 약 810㎢에 이르고 이는 전체 갯벌면적의 33.8%에

해당한다.5)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이후 공유수면의 매립이 계속 진

행되어 오고 있고, 1962년 이후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적은 2,622㎢로서

이중 1,778㎢의 면적이 준공 또는 시공중이다.6) 현재 연안개발수요의 증

대에 따라 1천여 개의 사업계획이 연안에 입지 하는 것으로 수립 또는

구상중이다. 또한 시화호, 새만금, 금강하구, 순천만, 동해안 석호 등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주민간에 보전·이용·개발계

획이 상충·경합되고 있다.7)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실패한 공유수면

매립은 시화호와 새만금 매립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되고, 자연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직까지는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에 치중하고

현실에서 공유수면 매립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생태계의 보

고인 갯벌을 포함한 공유수면은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개발될 위험에 처

해있다.

이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

유수면 매립이 국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UN해양법의 발효이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

포로 갯벌을 포함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나 아

직 부족한 면이 있다. 갯벌을 포함한 공유수면은 육지와 같은 우리의 영

토이다. 육지만이 국토라는 내륙 지양적인 사고는 변화가 필요하다. 공

유수면 매립은 국토의 확장이 아니라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라는 사실

이다. 공유수면 매립이 우리의 영토주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는다. 공유수면 매립 장소가 농지 또는 산업단지로 변하든 간에 매립하

기 전의 공유수면 보다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갯벌이 농지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농림부와 전북

5) 해양수산부,「연안역통합관리계획」, 20000. 8., p. 7.
6) Ibid
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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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논리는 부족한 농지의 확보와 산업 단지의 확보였다. 그러나 쌀

의 재고량이 계속증가하고 유휴농경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

고 새로이 전개되는 WT O 체제 하에서 농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빈약

하다.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전북도의 논리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또한 떨어진다. 개발은 하였으나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없어 분양이 안된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산재한 현 상황에서 꼭 전북

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들이 좀더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1999년

8월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할 때 제1조 공유수면을 환경 친화적으로

매립 하기 위함을 법의 목적으로 추가하였다.8) 그러나 매립은 환경에

대한 파괴이지 환경 친화적인 매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립을 하지 않

는 것이 환경 친화적이다.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

가를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환경 친화적인 매립보다는 환경 친화적으로 공유수면매

립 억제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을 연안관

리법에 통합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이론구성이 필요할 할 것 같

다.9) 현재 공유수면매립법은 대한민국 법령집의 건설부분에 편재되어

있다. 연안관리법과 통합하여 법령집의 해양환경분야로 옮겨 국민의 인

식전환을 시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수질

오염방지법에서는 항해가능한 수면에 매립 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

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필요로 하는 절차에 의해 매립허가와는 별도

로 수질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고, 공병단의 매립허가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국 환경청(EPA )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 규정들이 있다.10)

8) 환경친화적 이란 용어를 삽입한 이유는 매립이 불가피할 경우에 환경친화적인
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화의 사
전적 의미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다. 매립과 환경을 서로 사이좋게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9) 1999년 공유수면매립법 개정할 때 통합을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하지 못하였음.

10) 미국법상의 매립허가와 관련된 세부 절차는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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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현행 공유수면매립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들을 연구하는 데 있다. 다음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

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더라도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보겠다. 그리

하여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관련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참고로 하였으면 한다. 물론 영토가 넓어 매립보다는

육지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인 미국과 좁은 영토에서 내륙개발이 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유

수면 매립이 환경오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환경법 분야에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행정법 중 건설분야에서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다. 공유수면매

립법 제2조제3호에서 매립 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환경에 대

한 고려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제2장에서는 지방이양의 결정과정과 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매립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법령들을 살펴보고 이

러한 법률들 가운데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살

펴보겠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 1999년에 제정된 연안관리법 등을 미국

법과 비교연구 하여 매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공유

수면매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절차들을 연구해 보겠다.

매립면허 결정과정에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

후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제4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의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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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배경과 문제점

1 . 지방이양 추진배경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국민의 정부「100대 국정개혁과

제」로 채택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11) 제6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하에 의결권이 부여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1999년

8월 발족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개혁과제 점검회의 등에서 대폭적

인 권한이양을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시스템의 쇄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선진지방자치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

한 행정의 생산성과 민주성 제고를 강조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2001년도 10월까지 15개 부처 454개 사무를 이양키로 확정하고, 현

재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중이다.12) 2001년까지 각 부처에서 법령을 개

정하기로 한 260개 사무 중 완료 36건(14%), 국회계류 61건(23% ), 부처

협의중 109건(42% ), 내부검토중 33건(23% ), 연내추진 곤란예상 21건

(8% )이다.

2 . 이양·심의 기준

중앙은 정책기능, 지방은 생활자치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배분 하도록 하고 있다.13) 그리하여 인 허가 등의 민원사무, 단속

등록 등의 집행사무는 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

의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 지방에 우선하여 사무배분을 하며 행정

의 비효율과 낭비요인 해소 및 주민의 민원 편익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

11) 법률 제5710호(신규제정 1999. 01. 29.)
12) 국가사무→시도이양 244개, 시도사무→시군구재배분 172개, 지방사무→국가이

양 2개, 기타(공동)사무 36개
13) 행정자치부,「지방이양사무 추진현황보고」,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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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관련기능을 총체적으로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

하여 단위사무보다는 기능위주로 일괄 이양하여 지방이양의 실질적 효

과 제고하려고 하였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기능은 가급적 기

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민원관련 행정은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

단체인 시 군 구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통일 운영을

요하거나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자치사무

화 추진하고 있다.

3 . 문제점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많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

양시켰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

되고 있는 지방이양추진 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상당

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이양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이양추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점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지

방정부에 위임되어 있거나 허가·면허 등 집행업무는 그 사무의 성격과

는 상관없이 모두 지방이양대상사무로 선정하여 이양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이양을 전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관계

부처의 이견이나 반론을 수용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점이다.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행정·일반행정전문가가14) 다수를

차지하여 합리적인 사무의 배분이 아니라 지방이양에 중점을 두고 있

다.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를 배분하는 공정한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서

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사무국을 국무조정실에 두어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4) 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비 본위원회는 지방행정등 행정전문가
가 11명중 6명 차지하고 실무위원회는 지방행정 등 행정전문가가 17명중 11명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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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착한 미국의 경우 항해

가능한 수면을 변경시킬 수 있는 준설이나 매립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항해가능한 수면이

란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래서 매립과 관련하여 EPA는 주정부에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부의 권한인 항해가능한 수

면에 대한 매립허가를 주정부에서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이양 받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로 이양 후에도 연방정부의 사후 통제는 철저하

게 행해지고 있다. 또한 법규를 어길 경우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이양하면 자치단체의 반대

로 인하여 권한을 다시 환원하기란 매우 어렵고, 상황변화에 따라 이미

지방에 이양된 사무를 중앙정부로의 환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예로 전국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근해어업허가의 경우 1975년

에 시·도에 위임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남발하여 수산자원

이 고갈되고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문제가 있어 중앙에서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이양을 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을 끝내는 것

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업무를 이양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수행할 능력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다. 미국 Clean W ater Act (CWA )처럼 이양의 원

칙은 세워놓고 제도 시행의 준비가 된 주정부에 우선하여 이양하는 정

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양된 업무의 법에서 정한대로 집행이 되

지 않는 경우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제Ⅲ장과 Ⅳ장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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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법과 제도

1 . 미국의 매립 관련 법률

1 ) T h e R iv e rs a n d Ha rb o rs A c t o f 18 9 9

이 법은 미국 육군 공병단에 항해를 방해할 수 있는 준설 또는 매립과

관련한 건설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5) 이 법의 적

용범위는 만조선 이내의 항해가능한 수면이다. 법 제10조에 의하면 미

국의 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병단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이 법은 군사목적상 항해가능한 수면에 대한 공병단의 통제

를 받아야 함을 규정할 뿐 습지 등 항해와 관련이 없는 수면에 대한 규

정은 하지 않고 있다.

2 ) 국가환경정책법 16 )

미국 국가환경정책법은 1969년에 제정되었는데 최초의 현대 성문 환

경법이라고 부른다. 모든 연방 정부기관은 주요한 연방 정책을 결정함

에 있어서 잠재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stop

and think 법이라고 하는데 행정기관들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

에 영향이 적은 정책대안을 생각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NEPA의 특징은 물, 공기, 토지, 야생동물

등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실체적인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 정부기관은 NEPA의 환경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 등을 사유로 매립

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5) Steven Ferrey, Environm ental Law, A sp en Law & B usiness , 1997, p 423.
16) T 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42 U.S.C. 4321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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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방수질오염관리법 17 )

(1 ) 향해가능한 수면의 매립

미국성문법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유사한 내용을 관

할하는 다른 법은 Clean W ater Act라고 불려지는 연방수질오염통제법

이다.18) 이 법은 미국 공병단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항해가능한 수면

(navigable water s )에 오염물질을 버리는(준설하거나 매립하는 것을 포

함)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만약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19) 이 법에서 매립이란 물이 있는 지역을 건조한 지역으로

바꾸거나 바닥을 높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20)

(2 ) 법의 적용범위 - 항해가능한 수면에 대한 해석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의 개념보다 미국 CWA상의 항해가능한

수면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 CWA에서 항해가능한 수면이

라 함은 영해를 포함한 미국의 수면 을 즉 미국의 헌법상의 권한이 미

치는 수면을 말한다.21) 항해가능한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배로 실제

17) T 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mendments of 1972, 33. U.S.C.
1251 et seq.

18) 공유수면매립법을 영역할 때 Public waters reclamation이라고 해서 매립이라
는 단어를 Reclamatio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국법에서 reclamation이라
는 단어는 매립이외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 가령 예를 들어서 Surface
Mining Control Reclamation Act라는 법에서 reclamation이라는 단어는 복토
내지 원상회복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Reclamation Act of 1902
는 서부지역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60에이커 이하의 자영농에게 수로
를 만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물을 공짜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으로 매립과는 거리가 먼 법률이다.

19) 33 U.S.C. §1311(a). Except as in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and sections
1312, 1316, 1317, 1328, 1342, and 1344 of this title, the discharge of any
pollutant by any person shall be unlawful. 항해가능한 수면(공유수면)의 매립
에 관한 CWA 제1344조에 의하면 미국 육군장관(공병단장에 위임)은 매립허가
를 내주는 책임이 있다. 33 U.S.C. §1344(a). T he Secretary may issue permits
for the discharge of fill material into the navigable waters at specified
disposal sites.

20) 33 C.F .R. §323.2(e)
21) 33 U.S.C. §1362(7). T he term navigable waters means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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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항해가능한 수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법이 실제로

항해가능한 수면만을 관할한다면 실제로 이 법의 관할권 아래 포함되는

수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CWA에서 항해가능한 수면에 대하여 통

제를 하는 것은 주간의 교역(inter state commerce)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항해가능한 수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병대는 실제적, 잠재적 또

는 역사적 으로 항해가 가능한 수면만을 포함한다고 해석을 했으나 환

경단체들은 항해가능한 수면의 좁은 해석에 관하여 도전을 했고 법원은

미국 의회가 항해가능한 수면 을 전통적 의미의 항해가능성에 한정하

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되었다.22) 즉 선박에 의한 실

질적인 항해가 뿐만 아니라 주간의 교역에 관련된 모든 수면을 포함하

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Calloway 판례 이후 미국 공병대는 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습지까지 포함했는데 강이나 호수 등 실질적으로 항해가능

한 수면에 근접한 습지뿐만 아니라 항해가능한 수면으로부터 먼 곳에

고립되어 있는 습지(isolated wetlands )까지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

다.23) 사실 CWA에는 습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24) 항해가능한 수

면에 인접한 습지는 1985년 미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CWA의 보호가

습지까지 미친다고 판결함으로써 매립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

이 되었다.25) 공병대가 항해가능한 수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습지에

대한 준설 및 매립허가를 할 때 종래에는 다른 주의 주민이 그 지역을

22) N atural R esources D ef ense Council v. Calloway , 392 F . Supp. 685(D.D.C.
1975).

23) 습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상 습지 라 함은 담수·기수 또는 염
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육지 또는 섬안
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내륙습지) 및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
(연안습지)를 말한다. 미국의 습지면적은 105.5백만 에이커로서 100.5(95%)백만
에이커는 민물습지이고 5(5%)백만 에이커가 바다에 접해있는 습지이다. 미국
은 Emergency Wetlands Resources Act of 1986에 의해 10년을 주기로 습지에
관해 조사를 한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홈페이지
<http :/ / wetlands.fws .gov/ bha/ SandT/ SandT SummaryFindings .html>

24) CWA에 wetland란 단어는 제208조(i)(2)에 언급되어 있다. 입법역사를 살펴보
면 미 의회는 CWA를 제정할 당시 분명히 습지를 포함함을 의도하고 있다.
Percival et al. E nvironm ental R eg ulation, Law, S cience, and P olicy , Aspen
Law & Business 2d ed.(1996)

25) United States v. R ivers ide B ay view H om es , Inc., 474 U.S. 121(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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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지 또는 습지의 매립 또는 변경이 다른 주 출신 주민에게 영향

을 끼치는지를 검토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습지가 철새의 서식에 영

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함으로써 항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습지까

지 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26) 왜냐하면 철

새는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간을 왕래하므로 한곳에서 남획하거나 멸

종되면 다른 주에서 잡을 수 없으므로 주간교역과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3 ) 매립허가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매년 90,000건 이상의 매립허가가 개별 또는

일반허가의 형태로 접수되는데 1986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644,000

에이커씩 상실되었다.27) 이러한 습지 상실을 완화하기 위해 EPA는 매

립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 조건

을 충족시켜야 허가를 해준다. 첫째,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둘째 성문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허가로 인한 환경에 대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넷째 필요한 모든 감경조치를 취했을 것 등이다. EPA 가이드라인에 의

하면 매립과 관련한 사업이 물에 의존적이지 않으면 명확한 반증이 없

는 한 환경에 악영향을 적게 미치는 대안의 장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는 다른 장소에 원하는 사업

목적에 사용할 수 있고 상당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존재한

26) H offma H omes, Inc. v. A dministrator,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 g ency , 999 F2d 256 (7th Cir.1993).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승소를
했는데 매립허가를 거부하는 행정문서에 철새가 문제의 습지를 서식하고 있는
지 또는 서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7) Ferrey 상게서 p 425. 이 가운데 80,000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것이고
10,000만이 법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약 6%인 600여
건에 대한 허가를 거절했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홈페이지
<http:// wetlands.fws .gov/ bha/ SandT/ SandT SummaryFindings.html> . 상실되
는 습지중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20%, 농업관련 26%, 임업관련 23%, 그리고 도
시외 지역 개발이 2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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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플로리다의 연방지방법원은 Deltona라는

회사의 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신청한 매립허가를 거절한 공병단의 불

허결정에 대하여 원고 패소결정을 했다.28) Deltona회사는 리조트는 물

에 의존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는데 공병단은 리조트의 주목적은 숙소

라고 결정하고 매립허가를 거절했다.29) EPA 가이드라인은 매립과 관련

한 잠재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매립허

가를 거절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PA

와 공병단은 아울러 환경에 대하여 누적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다. 즉 개별 매립허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

을지라도 개별 허가가 누적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개별허가

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매립허가를 하기 앞서 공병단은 모든 개별법률이 준수되었는지를 검

토한다. 준수하여할 개별 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국가환경정

책법(NEPA )30), 해안매립에 관한 연안역관리법,31) 멸종위기에 종의 보

호에 관한 법률,32) 그리고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법률33) 등이 있다.

매립 물질을 항해가능한 수면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에 관한 허

가뿐만 아니라 수질보장서(w ater quality certification )를 주(state)로부

터 받아야 한다.34) 즉 매립사업자는 매립지역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주정부는 이 보장서에 여러 가

지 조건을 포함한 부관을 첨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주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습지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병단이 매립에 관한 허가를 할 권한이 있다

고 결정하면 허가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35) 공청회를 거쳤고

28) D eltona Corp . v. A lexander , 504 F . Supp. 1280 (M.D. Fla. 1981)
29) Ibid
30) 42 U.S.C. §4332 (C). 법 제102조는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1) 16 U.S.C. §§1451- 1465.
32) 16 U.S.C. §1536(a)- (p)
33) 16 U.S.C. §§1361- 1406, §§1411- 1421.
34) 33 U.S.C.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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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이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 매립허가를 하고 허가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결정기록 등을 발급하고 매립허가를 한다.36) 매립에

관한 개별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과 허가기간을 정해서 허가하여

야 한다. 이때 공병단은 전국적인 일반매립허가를 할 수 있다. 단 허가는

신청에 대한 고시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37)

공병단은 매립에 대한 허가를 함에 있어 개별허가를 하거나 주, 특정

지역 또는 미국 전역에 대한 일정범위의 행위에 대한 일반허가를 할 수

있다. 일반매립허가를 주는 이유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

다. 이러한 일반허가는 각각의 매립행위가 본질상 유사하고 만약 분리

하여 수행되었을 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진다. 가

장 중요한 일반허가는 전국적으로 주어지는 일반허가이다. 이 일반허가

는 워싱턴에 있는 공병단본부로부터 주어지는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조

건들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는 36개의 일반허가가

있다. 이러한 일반허가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일반허가가 부동산 소유

주가 허가받은 행위를 시작하는데 대한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

장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일반허가는 전국일반허가 26호인데 조류의 영향

이 없는 하천이나 강의 수면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1에이커 이하의 습지

에 대한 매립 등의 행위는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많은 환경론

자들이 일반허가 26호로 인해 많은 귀중한 습지가 상실될 수 있다고 비

판하고 있다.38)

공병단은 매립에 대한 사후허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불법한 행위

를 보정하게 된다. 절차는 불법행위가 보고가 되거나 공병단에 의하여

발견이 되었을 때 공병단은 공사중단명령을 내리거나 관계기관과의 협

의를 하고 위반자에게 사후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사후허가는 심대한 환경파괴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1989년

공병단과 EPA와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하면 불법매립행위에 대한 공소

35) 33 U.S.C. §1344(a).
36) 이때 발급하는 기록의 종류는 NEPA의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37) 33 U.S.C. §1344(q).
38) Ferrey, 상게서 p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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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기 등 법 집행이 진행중이거나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사후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

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와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는39) 적용하지 아니한다.40) 미국의 경

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CWA 제134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가 나

열되어 있다. 씨뿌리고, 경작을 하고, 작은 배수로를 만들고 농작물이나

임산물을 수확하는 행위나 토지나 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통상적

인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이 그것이다.41) 그러나 위에서 나열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던 행위가 아닌 새로운 개발인 경우나 항해를 방해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42)

(4 ) 매립허가에 관한 공병단과 미국환경청 (E P A )의 공동 관할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차적인 매립 허가권은 공병단에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EPA는 그것을 재검토할 권한이 있다. 공병단의 매립허가는

EP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하고43) EPA는 매립이 해당 지역의

물 공급이나, 어업, 패류, 야생동물 또는 휴양 지역에 미치는 불리한 영

39)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4조, 포락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
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곳

40)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
41) (f) Non- prohibited discharge of dredged or fill material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this subsection, the discharge of
dredged or fill material (A) from normal farming, silviculture, and ranching
activities such as plowing, seeding, cultivating, minor drainage, harvesting
for the production of food, fiber, and forest products , or upland soil and water
conservation practices .

42) 33 U.S.C. §1344(f)(2)
43) 33 U.S.C. §1344(b)(1) Each disposal site shall be specified for each such

permit by the Secretary (1) through the application of guidelines developed
by the Administ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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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44) 미국

CWA는 EPA와 공병단 중에서 어느 기관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인지 또

는 두 기관이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

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PA와 공병단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양해각서에 의하면 공병단이 허가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EPA는 특별한 기술이나 정책적인 사안이 있는 경우에만 관여하기로 했

다.45)

EPA 가이드라인의 두 가지 중요한 이슈는 실질적인 대안 과 계획한

사업이 물에 의존적 인지의 여부이다. 실질적인 대안존재 여부와 관련

하여 수중환경에 악영향을 덜 미치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을 때 매립허

가는 거절된다. 물에 의존적인지의 여부는 마리나의 건설과 같이 물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가 주요한 결정변수이다. 만약 사업이 물에

의존적이지 않으면 실질적이 대안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사업자는 그

것을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반증을 하여야 한다.

2 . 미국 EP A 의 거부권 (V ET O )

앞에서 언급한 거부권을 EPA는 좀처럼 행사하지 않았는데 1972년과

1983년 사이에 단 1건만 거부했고 첫 번째 거부권의 1980년에 행사했

다.46) 1980년에서 1992년 사이에 12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이는

1년에 평균 1건이다.47)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행사한 거부

권보다는 EPA가 거부권을 무기로 하여 수많은 계획을 수정하게 하거나

44) 33 U.S.C. §1344(c). T he Administrator is authorized to prohibit , deny or
restrict the use of any defined area for specification as a disposal site,
whenever he determines that the discharge of such materials into such area
will have an unacceptable adverse effect on municipal water supplies ,
shellfish beds and fishery areas (including spawning and breeding areas),
wildlife, or recreational areas.

45) EPA/ Department of Defens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Geographic
Jurisdiction of the §404 Program (MOU), 45 Fed. Reg. 45,018(July 2, 1980)

46) Ferrey 상게서 p 431.
4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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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Sw eenden s Swamp 사

건이다.48) 이 사건에서 EPA는 공병단에서 한 매립허가에 대한 거부권

을 행사했는데 그 이유는 매립면허를 할 당시 개발자에게 습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 ) 사건의 개요

1983년 피라미드라는 개발업자가 매사추세츠주의 노스 애틀보로에

새 쇼핑몰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계획에는 조그만 습지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CWA상의 매립허가를 받아야 했다.49) 적당한 장소가 있었으

나 경쟁자가 먼저 매입을 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스위든스 스왐프라

고 불리는 습지에 쇼핑몰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84년 8월에 피라미

드는 공병단에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그 내용은 32에이커에서 49.6에이

커를 매립하고 9에이커의 토지를 인공습지로 새로 조성하고 만들고

13.3에이커의 다른 습지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EPA는 거부권

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으나 피라미드는 추가로 인공습지를 만들

것을 제안했고 공병단은 매립허가를 했다.

1986년 EPA는 파라미드의 쉬위든스 스왐프스 매립을 불허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 거절 사유는 습지의 매립이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라미드가 사업결정을 할 당시 대안의 장소가 있었고,

피라미드는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

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라미드는 노스 애틀보로는 쇼핑몰로 적절한 장

소이고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

이었다. 그리고 인공 습지의 건설 등 매립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악영

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매립

을 바람직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48) B ersani v. U.S. E PA , 850 F .2d 36 (2d Cir. 1988)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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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석

EPA와 공병단의 논쟁의 핵심은 실질적인 대안(practicable alternative)

이 있었느냐에 있었다.50) 공병단은 노스 애틀보로는 피라미드에게 이

용가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다른 개발업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PA는 허가에 대

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피라미드는 쇼핑몰 건설을 계획하던 당시에 노

스 애틀보로에 대한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것은 곧 매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비용 등 다른 이유로 매립을 통해서

쇼핑몰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진입이론이다.

다른 개발업자가 피라미드가 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토지매수 선택권

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개발업자의 주장을 기

각하고 EPA 승소를 선고했다.

3 . 습지 총량제 (N o N et Lo s s )

습지총량제는 1988년 미국 국가습지정책포럼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

는데 부시행정부와 클리턴 행정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었다. 습지

를 보존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습지의 복원을 위

한 좀더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없으면 습지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미국 국가 연구 위원회 패널들은 1991년에 천만 에이커의 습

지를 2010년까지 복원한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추천했다.51) 개발업자들

에 의한 매립과 병행한 습지 피해 감경조치들은 종종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패널은 국가수중생태계복원기금을 설립하여 연방정부와 주

50) 33 C.F.R. §230.10(a). Except as provided under section 404(b)(2), no
discharge of dredged or fill material shall be permitted if there is a practicable
alternative to the proposed discharge which would have less adverse impact
on the aquatic ecosystem, so long as the alternative does not have other
significant adverse environmental consequences .

51) Stevens, Panel Urges Big Wetlands Restoration Project , N.Y. T imes , 1991.
12. 12,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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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습지복원 정책을 도울 것을 추천했다.52) 이 패널은 또한 사인들

이 자발적으로 습지복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 혜택을 줄 것도 추천

했다. 이 패널은 2백만 에이커의 오염된 호수와 400,000마일의 강과 하

천을 복원할 것을 추천했다.53)

1993년 8월에 클리턴 행정부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

표했다.54) 이 프로그램은 습지 총량제를 승인하면서 매립에 관한 제

1344조의 허가절차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이 계획에 의거 환

경에 영향이 적은 매립계획은 비용이 드는 경감조치를 면제하게 되었

다. 클린턴 행정부의 습지 프로그램은 습지를 기능적 가치평가를 근거

로 하여 습지를 분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습지를 제

대로 평가할 수 없어서 결국 습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55)

클린턴의 프로그램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경감은행제도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습지보호에 관한 더 큰 책임을 부여한 것이었

다. 습지경감은행이란 향상 또는 복원되었거나 새로 만들어진 습지로서

미래 개발행위로부터 습지상실을 대비해 마련해둔 습지를 말한다. 습지

상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개발업자는 개발지역 인근에 대체습

지를 마련하는 대신에 경감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크레디트를 살 수 있

다. 현지 플로리다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된 6개월

동안 8백만 달러를 판매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제도를 습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매립허가를 하게 되고, 쉽게 그리고

값싸게 조성할 수 있고 비가 많은 계절 외에는 물기가 없는 습지나 관목

지대 같은 습지가 과도하게 조성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습지

의 가치는 매립이 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대체 조성된 다른 지역의 습지는 전체 생태계

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56)

52) Ibid
53) Ibid
54) White House Office of Environmental Policy , Protecting America 's Wetlands,

A Fair , Flexible and Effective Approach, 1993
55) Blumm, T he Clinton Wetlands Plan, No Net Gain in Wetlands Protection ,

9 J . Land Use & Envtl. L. 203, 225 (1994)
56) Blumm 전게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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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에 습지정책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습지

의 개발이익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단기간에 나타나는데 비해 습지가

주는 이득은 광범위하게 눈에 띠지 않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정책을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57) 다른 학자들은 적절한 예산지원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습지보호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에 이양할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실제로 각주정부에서 연방

정부보다 습지보호 정책이 약하게 집행된 경우는 적다는 것은 지적한

다.58)

4 . 습지 매립과 관련한 주정부의 역할

1 ) 주정부의 연방정부 매립허가 권한대행

미국연방수질오염통제법은 개별주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업무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9) 주정부가 이 권한을 인수받고자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EPA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60) 이

계획이 승인되면 주정부는 공병단의 허가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게 된

다. 이 경우에도 EPA는 허가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 만약 주정부가 허

가를 했으면 허가관련 서류의 복사본을 EPA에 송부해야 하며61) 거부권

을 행사할 수도 있다.62) 그리고 주정부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63) 현재 미시간주만 공병단을 대신하여

57) Ibid
58) Houck and Rolland, Federalism in Wetlands Regulation: A Consideration of

Delegation of Clean Water Act Section 404 and Related Programs to the
States , 54, Md. L. Rev. 1242 (1995).

59) 33 U.S.C. § 1344(g)(1)
60) Ibid
61) 33 U.S.C. §1344(j)
62) Ibid
63) 33 U.S.C. §134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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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A 제1344조의 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1 ) 매립허가업무의 권한 이양 신청

주의 관할권에 속하는 항해가능한 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

기를 원하는 주지사는 EPA에게 습지관리에 관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64) 만약 계획이 2개 이상의 주를 포함하고 있으

면 주간 협정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고 주의 법무부 장관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러한 관할권 행사협정 등 관할권의 책임

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65) EPA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의 사본을 공병단 및 미연방 어류 및 야생동

물국에 송부하여야 하고66) 송부 받은 각 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67)

EPA는 주정부로부터 권한행사를 신청하는 서류를 받은 120일 이내

에 공병단과 미연방 내무부 산하의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의견을 참조

하여 주에서 매립허가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68) EPA

는 주에서 신청한 서류와 주의 매립계획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면 신

청한 주와 공병단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공병단은 주에서 신청한 매립

계획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립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69)

EPA는 주에서 신청한 매립계획이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정을 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70) 만약 EPA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각 주는 매립

에 관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EPA의 장은 이러한 사실을

주와 공병단에 통보하여 진행중인 매립허가를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

64) 33 U.S.C. §1344(g)(1)
65) Ibid
66) Ibid§(2)
67) Ibid§(3)
68) 33 U.S.C. §1344(h)(1)
69) Ibid§(2)(A)
70) Ibi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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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1) 공병단은 EPA로부터 주에 매립허가 권한을 이양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진행중인 허가 신청서를 주에 이송하여야 한다.72)

(2 ) 매립허가에 관한 주의 권한대행

주에서 대행하는 매립허가는 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조건의 위반이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내

용을 포함해야 한다.73) 또한 일반국민이나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그러한 허가에 대하여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74) 또한 EPA의 장에게 허가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허가

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의 다른 주정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할 때 이러한 다른 주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75) 또한

해안경비대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76)

(3 ) 주정부의 허가권 행사 정지

EPA의 장은 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주가 법에서 정

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90일 이내에 그러한 사

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PA는 잘못된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립허가권한을 중지하고 그러한 권한을 공병단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공병단은 EPA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까지 허가에 관한 일

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77)

71) Ibid§(3)
72) Ibid§(4)
73) Ibid§(A)
74) Ibid§(C)
75) Ibid§(E)
76) Ibid§(F )
77) Ib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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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허가신청 사본의 송부

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각 주는 허가 신청서 사본을 EPA

에 송부하여야 하고 EPA는 공병단과 내무부의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EPA는 30일 이내에 이러한 사항

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병단과 어류 및 야생동물국으로부터 받은 의견

을 고려하여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견이 있음

을 통보 받은 주정부는 매립허가를 보류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다른 주정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경우와 법을

위반한 경우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8) 허가를 반대하는 서면을 보낼 때 EPA는 사유와

필요한 조건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정부가 매립허가를 하는 것을 반

대하는 경우 EPA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로부터

30일 이내에 EPA가 요구한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병단이 허

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79)

2 ) 주정부의 습지보호 정책

연방정부의 CWA상의 매립에 관련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20개 이상의 주정부가 각자의 습지보호에 관한 성문법을 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매립과 관련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주정부외에도 시나 타운 등 지

방자치단체도 매립에 관한 각자의 절차와 규율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공병단은 해당지역의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습지와

매립에 관한 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종 매립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CWA도 항해가능한 수면에 대한 주정부 고유의 통제권한을 명

78) Ibid
7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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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80) 연방정부의 공병단은 주간의 교역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항권을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고81) 그 외의 권한은 주정부 고유의 경

찰권에 의하여 주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3 ) 매사추세츠주의 습지보호 정책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정부는 각자의 습지보호와 매립에 관한 법을 가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사추세츠 주는 연방정부보다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다. 습지보호법82)은 시나 타운 등 지방자치단체에 습지보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1970년대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습지가

제공하는 8가지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홍수통제,

태풍피해예방, 지표수 공급보호, 지하수공급보호, 공해방지, 어업의 보

호, 패류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보호와 야생 생태계의 보호이다. 그러

므로 이 법은 종의 보호와 오염 그리고 자연재해까지를 포함하는 환경

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규율하고 있는 범위는 육지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데 제

방, 민물 습지, 바닷가, 강, 연못 등과 그 지상과 지하 그리고 이 지역과

인접한 100피트 이내의 완충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습기가

있는 지역이면 모두다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되는 행위는 변경

인데, 변경이란 제거, 준설, 매립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변형을 포함한다.

매사추세츠 주의 습지보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

당하는 자치단체의 보호위원회에서 집행되는데 지원자로 구성된 위원

회에서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가를 부여한다. 매립계획이 매사추세

80) 33 U.S.C. §1344(t ).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clude or deny the right
of any State or interstate agency to control the discharge of dredged or fill
material in any portion of the navigable wate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such
State, including any activity of any Federal agency, and each such agency
shall comply with such State or interstate requirements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to control the discharge of dredged or fill material to the same
extent that any person is subject to such requirements .

81) Ibid. T 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affecting or impairing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to maintain navigation.

82) M.G.L. c.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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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습지보호법의 관할에 든다고 판단되면 보호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

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 계획에 대한 조건을 첨부

하여 허가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매사추세츠

환경보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부는 서류검토와 현장

검증 후에 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환경보호

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재결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후에 법원

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갯벌과 규모가 큰 호수와 항해가 가능한 강과 하천을

규율하는 다른 법을 가지고 있다.83) 이 법은 주의 환경청에 의하여 집행

되는데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용도 변경, 준설 및 매립 등을 규율한다.

또한 많은 매사추세츠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나 연방정부보다 강력

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 조례에 의하여 행위가 제한된 소유자는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매립에 관한 권한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중복된다. 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매립면적에 따

라 다른데 5000평방 피트 이내면 지방의 보호위원회에 신청을 해야하고,

5000평방 피트 이상 1에이커 이하이면 공병대의 재량에 따른 개별허가

와 CWA 제401조의 수질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1에이커 이상이면 공병

대의 허가, 수질확인서 그리고 모든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에서 규율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 . 주민 참여보장

1 )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가 2000년 8월에 발표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는 연안의

관리주체간 협력 및 주민의 노력이 함께 하는 참여의 연안 구축 이라는

기본목표가 설정되어 있다.84)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정책방향에서

83) M.G.L. c91
84)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관리계획, 전게서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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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참여보장 을 위해 연안통합관리에 대한 시민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다.85) 또한 지역주민의 의문해소와 잠재적 갈등·상충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도

록 하고 지역안전관리심의회에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

도적으로 보장 하도록 하고 있다.86)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제정된 연안관리법의 연안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제8조 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

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

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

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미국 연안역관리법에서도 효과적인 통지와 주민과 지방정부의 참여

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법의 정책선언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87)

2 ) 공유수면매립법상의 주민참여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의회가 부

동의 할 경우 매립기본계획을 반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

족하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한다고 되

85) Ibid p. 35
86) Ibid
87) 16 U.S.C. §1452(4). T he Congress finds and declares that it is the national

policy (4)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ublic,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and interstate and other regional agencies , as well as
of the Federal agencies having programs affecting the coastal zone, in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is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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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회나 지방의회는 지역구의 의견을 철저히 따

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회나 지방의회가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의견

을 잘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면 문

제는 다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민이나 환경단체를 포함

한 일반국민은 면허를 한 후에 하는 고시를 통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해당지역의 공유수면에 관심이 있

는 사람이라면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상과

정을 통해서 면허가 신청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보

통 국민은 면허가 신청되었는지 그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혹자는 왜 일반국민이 매립면허에 관여해야 하

는지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쾌

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간은 먹

이사슬의 정점에 있고 생태계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 내륙에 있는 습지는 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 몰라도

바다는 결국 하나이다. 인천지역의 바다는 군산을 거쳐 남해까지 연결

되고 동해까지 연결된다.

3 ) 미국 C W A상의 일반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

(1 ) 면허접수

공유수면매립법상 면허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한 고시조항은 없다.88)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기본계획이 언제나

매립면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립기본계획과 면허신청에는

간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이 매립면허 신청

이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일찍 면허신청

사실을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이 알게 하여 매립면허에 대한 신중한 검토

8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 영제7조,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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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CWA는 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89)

(2 ) 매립면허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90) 그러나

면허를 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의견을 묻지만 일반국민의

의견은 묻지 않는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전

부이다. 계획은 면허의 예고이지 행정처분은 아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에도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막상 면허를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

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면허를 하는 사이에 여러 가

지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 공병단

은 개별 및 일반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미 내무부의 미 연방 내무부

산하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매립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국장은 90

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91) 미국에서는 내

무부의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이외는 별다른 관

계기관 협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관계부처와 주정부는 일반국

민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때 의견을 조율하도록 한 것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92)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매립면허를 한

후에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면허신청

자가 많은 투자를 한 후라서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미국

CWA는 일반국민에게 고지를 하고 공청회 기회를 준 후 면허를 하도록

하고 있다.93) 즉 매립허가에 관한 모든 법률적 끝나면 그 사실을 국민에

89) 33 U.S.C. §1344(a).
90)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2항
91) 33 U.S.C. §1344(m)
92)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93) 33 U.S.C. §1344(a). T he Secretary may issue permits ,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public hearings for the discharge fill material into the
navigable waters at specified disposal sites. 일반허가와 관련한 통지와 공청
회, 33 U.S.C. §134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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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표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 뒤

에 면허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 면허의 취소와 허가신청서류의 공개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립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CWA상에서도 공병단의 매립허가에 대하여

EPA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역시 일반국민에게 고지를 하고 공청회

기회를 준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94) CWA에서는 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와 허가증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5)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이 면허관련 서류가 공개된

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면허를 처리할 때 법에 위반하여 면허를 하거나

사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면허를 하지 않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 글을 통해서 공유수면 매립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더라도 해

양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연구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업무의 지방이양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

으로 현행 제도상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가 존재하는 이상 공유수면의 환경 및 생태계의 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의무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후손에 대한 의무

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권한을 시·도로 이양

할지라도 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매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도에서

94) 33 U.S.C. §1344(e)
95) 33 U.S.C, §1344(o). A copy of each permit application and each permit issu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availa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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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형식의 이양을 원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면허권한을

가져간 후에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지방이양에 관한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매립업무의 이양은 여

러 가지 방향에서 가능할 것 같다. 첫째 문자그대로의 지방이양이다. 현

행 해양수산부 장관 을 해양수산부 장관(지정항만에 한한다) 또는 시·

도지사 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손들에게 직무 유기가 될

것이다. 후손들은 해양수산부가 법을 개정하고 이양을 했다고 기억하지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양수산부는 법만 개정했다고 기

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유수면의 중요성을 국민

에게 홍보하고 시·도별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매사추세츠주의 예에서 보았

듯이 많은 주에서 연방정부와는 별도의 습지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

둘째는 매립관련 업무의 단순이양과 여러 가지 절차의 보완이다. 이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각종 통지 및 고시 제도의 활성화이다. 매립면허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신청서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면허를 한 후에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면허를 한 후에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

문이다.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고시하고 이의 진행 과정을

공개하면 투명한 행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부조리와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실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면

허 신청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운

영하는 방법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성 등에 문제점이 있을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

청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면허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지방이양 후에도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은 공청회 제도의 활성화이다. 시·도별 공유수면매립기

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개별 면허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거

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한국의 공청회 제도와 미국의 공청회 제도는 많이 차이가 있으나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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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매립면허를 신중히 추진하

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일률적인 지방이양을 하지 않고 해양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

록 인적·제도적 준비가 된 시·도가 신청을 하는 경우 매립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도에서 매립면허를 할지라도 고시, 공청회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면허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는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보다 쉽게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수면매립법을 연안관리법과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

하여 이 법을 법전의 해운분야에 두면 공유수면은 매립하여 개발을 하

여야 할 곳이 아닌 보전을 해야할 곳으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조문별 개정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현행 개정안

第4條 (埋立基本計劃의 수립)①海洋

水産部長官은 國土의 全體的인 機

能 및 用途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

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年마다 沿岸管理法 第22

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沿岸管理審

議會(이하 審議會 라 한다)의 審

議를 거쳐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이하 埋立基本計劃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①해양

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

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

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도별 공유수

면매립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연안

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

에 의하여 埋立基本計劃을 수립하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

(이하 市·道知事 라 한다)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5

년마다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

방의회의 심의 및 공청회를 거쳐

시·도별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

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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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③第2項의 경우에 市·道知事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埋立基本計劃

과 관련된 市長·郡守 또는 區廳

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및 당해 市·郡 또는 區

에 設置된 地方議會의 의견을 첨

부하여야 한다.

③시·도별 매립기본계획은 시·

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및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

다.

먼저 제4조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시·도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1999년 공유수면매

립법 개정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던 매립기본계획 수립권한을

다시 해양수산부로 환원했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매립면허를 할 경우

기본계획수립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

립하는 것으로 하여 안을 마련해 보았다. 현대의 시대적 상황이 급변함

을 전제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은

시·도의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의 매립기본계

획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만들지 않았으나 법 제7조제2

항에서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은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4일 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의

견을 반영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第9條 (免許)①公有水面을 埋立하고

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海

洋水産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

다.

제9조 (면허)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면허 신

청자가 매립면허에 필요한 모든 서

33



해양정책연구 제16권 1호

류를 갖추어 면허신청을 한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이러한 사실을 고시를 하

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이 면허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면허를 하는 때에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면허

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절충하여 민

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신중한 매립면허

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신설>

제9조의2 (면허권한의 이양)①시·

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공유수면

에 대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공유수면 매립기

본계획과 관련 조례를 첨부하여 해

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부처에

신청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

며 관계부처는 이의 검토결과를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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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도지사

로부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공청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

항 결과를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

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도지사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을 하

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진행중

인 면허관련업무를 중지하여야 하

며 관련서류를 해당 시도로 송부

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결과 시·도에서 매립

면허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사

유와 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

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

립면허를 하는 시·도지사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

도지사가 90일 이내에 시정을 하

지 아니한 경우 공청회를 거쳐 면

허권한을 철회하여야 한다.

⑧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사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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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립 신청

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90일 이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도의 공유

수면 매립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의 중지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9조의 2는 면허를 지방에 이양하는 경우 일방적인 지방이양을 지양

하고 조직과 제도의 준비가 되고 원하는 시·도에 매립면허를 할 수 있

도록 하도 있다. 이 조문의 경우 실제로 입법을 만드는 경우 좀도 세분화

하여 몇 개의 조문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먼저 매립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매립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을 관장하는 조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

는데 이는 제3장의 매사추세츠의 경우처럼 시·도의 사정에 적합한 공

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양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고시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의

견을 바탕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양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시·도에서 매립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진행중인 매립면허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양이 기각된 경

우 필요한 서류를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의 번거

로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7항과 제8항은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서 이는 제1항처럼 신청에

의해서 이양을 하든 아니면 일률적인 이양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존재해

야 할 조항이다. 제8항에서 면허를 하는 시·도는 신청서 사본을 해양수

산부 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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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에는 당해 면허를 중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7항에서 공유수면매립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이

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의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면허권한을 철

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내륙의 습지와는 달리 공유수면은 서로

연결되어 특정지역의 환경파괴는 다른 공유수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

로 어떠한 형태로든 해양수산부의 사후 관리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

다.

第13條 (免許의 告示)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제13조 (면허의 고시)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면허

신청 서류 및 면허장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관을 일반인들이 열

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면허를 한후 일반인들이 면허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다시 한번 면허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第32條 (免許의 取消 등)<생략>

1. - 2.(생략)

3. 公有水面의 狀況 변경 등 豫想

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公益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 5. (생략)

제32조 (면허의 취소 등)<현행과 같

음>

1. - 2.(현행과 같음)

3. 공유수면의 수질오염, 어·패류

의 산란 및 서식환경파괴, 야생동

식물의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4.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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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면허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질오염, 어·패

류의 산란 및 서식환경파괴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유수면의 개발이익

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단기간에 나타난다. 그러나 공유수면 상실이

주는 피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공유수면 매립

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필요한 데 이 조항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第43條 (過怠料) ①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관

계 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

기피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

料에 處한다.

제4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

사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

상회복 처분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

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제43조의 개정안은 행정청의 명령의 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너무 과하여 제32조의 원상회복처

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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